
■ 방송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5. 10. 1.>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

1. 법 제7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보편적 방송수단의 

확보 여부는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중계방송

권자등(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의 방송수단 및 중계방송권자등과 중계방

송의 계약을 체결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수단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2. 법 제7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

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방송 편성으로 국민관심행사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긴급하고 중대한 국가적 또는 전세계적 비상사태 등을 우선

적으로 방송할 필요가 있어 국민관심행사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

 다. 국민관심행사등이 다수의 세부 행사로 구성되어 전체 행사를 실시간으로 방송

하기 곤란하여 행사의 일부만을 방송하는 경우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방송중계 장비 등의 훼손 등의 사유로 국민

관심행사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 곤란한 경우

마.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권, 재송신비용 등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이 있어 국민관심행사등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 없는 경우

3. 법 제7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을 구매하려는 방송사업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협상 요청에 응하지 않는 행위 

 나.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

하거나 구매자의 계약상 지위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판매 조건을 제시하여 사실

상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다.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자별로 가격 및 판매 조건을 차별적으

로 제시하여 사실상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라.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자등의 협상 요청에 응하지 않는 행위 



 마.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제시하거나 중

계방송권자등의 계약상 지위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구매 조건을 제시하여 사실상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 제7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